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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김포국제공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국제공
항으로 1939년 일본에 의해 김포비행장으로 개항한 이
후 1958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
픽을 대비한 활주로 연장과 증설, 국제선 청사 신축 등
의 확장을 거쳤다. 1989년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항공수
요 급증과 공항시설 포화로,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

항하면서 국내선 전용공항이 되었다가1), 2003년 도쿄 
노선 취항 이후 현재는 국내선과 함께 중국, 일본, 대만 
등 2,000km 내 단거리 국제선2)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당시 최대 여객기인 B747-400의 
크기와 수송능력을 뛰어넘는 초대형 항공기의 개발계획
이 발표되었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에서는 
1999년, 최대 E급이었던 기존 육상비행장 분류기준3)

에 F급을 신설하였다. 이후 출시된 에어버스사의 A380
과, 보잉사의 B747-8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B747-400에 비해 표준 좌석수가 각각 155석, 115석 
증가하였으며, 주 날개폭은 각각 14.83m, 3.48m 증가
하였다.

1) 출처 : 항공정보포털시스템(www.airportal.go.kr).
2)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5조 관련.
3) 항공기 주 날개폭과 주륜외곽의 폭에 따른 분류. 현재

는 주 날개폭으로만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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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대 항공기의 물리적 특성을 초과하는 항공기
에 대한 국내 공항 수용성 검토 결과, 2008년 인천공
항을 유일한 F급 취항가능 공항으로 결정하였으며, 김
포공항은 2009년, 비상시 긴급 회항을 위한 교체공항
으로서 지정하였다.

김포공항은 도심에 위치하여 인근 주거지역 등으로 
시설확장 한계가 있지만, 접근성이 높아 취항지 제한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한 예로
서 2023년 일본 하네다 노선은 인천공항 대비 7배 이상 
여객실적을 기록하였다4). 이런 고수요 노선에 대한 공
급좌석 확대는 일반 국민에 대한 항공서비스 품질향상
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나, 기존 대형기인 B747-400
의 운항은 대부분 중단되었고, A380과 같은 대형기 취
항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유도로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F급 항공기 시설기준은 최초제정 후 계속
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해 완화되어 왔다. 또한, 미국 
등에서 보다 정밀화된 위험평가를 통해 성공적으로 기
존공항에서 F급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5)를 찾아
볼 수 있는 바, 김포공항 F급 항공기 수용성을 재검토
하고, 운영절차 도입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본 연
구를 수행하였다.

1.2 선행연구 고찰

공항수용성 검토사례로서, Guaraní International 
Airport(2013)6)는 기존 공항의 운항한계인 B747-400

4) 김포 ↔ 하네다 1,537천 명, 인천 ↔ 하네다 204천 명(출
처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www.airportal.go.kr).

5) 미국에서는 A380은 16개 공항, B747-8은 26개 공항
에서 운항을 허가하였음.

6) 남미 파라과이 소재 국제공항.

을 초과하는 B747-8의 수용성 검토를 하였다. ICAO 
부속서 14(공항설계 및 운영)의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과 
항공기 성능의 비교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를 식별하고, 안전운영을 위한 대체절차를 제시하였다.

신민영(2020)은 김포국제공항의 초대형항공기 수용
방안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A380은 
장거리 위주로 취항하는 특성상 취항가능성이 낮으며, 
B747-8은 B747-400과 매우 유사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주기장과 제방빙장을 제외한 기존 시설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 및 안전
평가를 거쳐 최소 수준의 안전을 확보한 후, B747-8
에 특별 적용되는 절차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F급 항공기 연구 사례로서, 장성우 외(2022)는 쌍발
기 대비 A380의 연료효율성을 분석하였고, A380 운
영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거리 인기 노선/비경쟁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관련문헌 고찰 결과, 공항의 안전운영과 여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F급”이라는 일괄적 기준적용에서 벗
어나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사
례연구에서 적용한 비행장 설치기준은 최근 2022년까
지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므로, 현행규정을 기준으
로 새롭게 검토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1.3 연구방법

수용성 검토의 기본 지침은 국토교통부 공항안전운
영기준과 한국공항공사 공항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을 따랐으며, 공항시설 기준은 국토교통부 공
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이하 “비행장
시설 설치기준”)과 관련지침을 참고하였다. 

김포공항 시설현황과 절차분석을 위해 한국공항공사 
김포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과 항공정보간행물 Aero-
dromes(RKSS Gimpo)을 인용하였으며, 규정에서 확
인할 수 없는 도면분석은 Google Earth Pro 이미지
와 거리측정 기능을 활용하였다. 항공기 지상주행 검토
는 Google Earth Pro 이미지를 기반으로, 항공기 이
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Transport社 “AVI PLAN
–airside pro”를 활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수용성 검토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5조에 따라 공항시설의 물리

기종 분류문자 표준좌석 수 주 날개폭(m)

B747-400 E 400 64.92

B747-8 F 515(+115) 68.4(+3.48)

A380 F 555(+155) 79.75(+14.83)

주1) 분류문자 E는 주 날개폭 52m 이상 65m 미만, 분류
문자 F는 주 날개폭 65m 이상 80m 미만을 말한다.

주2) 괄호는 B747-400 대비 증감 수치.
(출처 : Boeing company, Airbus company : Aircraft 

characteristics for airport planning)

Table 1. Major specification of A380 and B747-8 
compared with B74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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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을 초과하는 형식의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수용성 검토를 해야 하며, 이는 동 조 제7항 4호와 같
이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번째는, 안전 고려사항을 
정의하고, 규정을 준수 여부의 확인이다. 공항시설이 
도입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기준에 따라 구비되었는지
의 여부를 검토한다. 두번째는, 위험요소 식별절차 이
행으로 규정미달 시설로 인한 위험요소를 예측하는 것
이다. 세번째는, 위험평가 및 위험저감절차 이행로써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수용 또는 불수용 여부
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감 조치수준을 결정한
다. 네번째는, 위험저감방안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안
전평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이 단계에서 최종적으
로 항공기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2 위험평가

수용성 평가의 핵심은 위험요소의 존재 여부와 위험
정도, 위험요소의 수용 여부와 위험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판단하는 것이다. 위험평가는 식별된 위험
요소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의 심각도와 발생가능성
을 조사, 분석, 예측하고, 위험평가 매트릭스에 따라 위
험도와 조치수준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심각도는 매우 경미에서 매우 심각까지의 5등급으
로 평가하며,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적․물적 
피해 및 공항운영제한 여부를 고려한다.

발생가능성은 Table 3과 같이 아주 낮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5등급으로 평가한다.

검토된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을 식 (1)과 같이 곱하
면 위험요소의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다. 

R = S × P
R : risk(위험도)
S : severity(심각도)
P : probability(발생가능성) (1)

산출된 위험도를 Table 4의 위험평가 매트릭스에 
적용하면 위험수준을 판정할 수 있다.

판정된 위험수준을 위험도 및 조치수준 매트릭스에 
대입하여 Table 5와 같이 위험요소 수용 여부를 결정 
후, 위험경감 조치수준을 판단한다.

위험도 수준에 따라 위험경감 또는 제거계획을 수립
한 경우, 동일 절차에 따라 위험 재평가를 하고, 수용
여부를 재결정한다.

기호 심각도 판정기준

5
매우 심각

(Catastraphic)

인적피해 10명 이상 사망자 발생

물적피해 100억 원 이상 손실

공항운영
제한

공항 폐쇄 또는 
공항운영중단

4
위험

(Hazardous)

인적피해 1명 이상 10명 미만 
사망자 발생

물적피해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항운영
제한

활주로 폐쇄(24시간 이상), 
유도로, 계류장 등 

주요 공항시설 일부 폐쇄(72
시간 이상)

3
중요

(Major)

인적피해 중상자 발생

물적피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공항운영
제한

활주로 폐쇄(24시간 미만), 
유도로, 계류장 등 

주요 공항시설 일부 폐쇄(72
시간 미만)

2
경미

(Minor)

인적피해 전치 4주 이상 경상자 발생

물적피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공항운영
제한

항공기 운항지연(3시간 이상) 
또는 항공기 운항취소

1
매우 경미

(Negligible)

인적피해 전치 4주 미만 경상자 발생

물적피해 1,000만 원 미만

공항운영
제한 영향 없음

(출처 : 한국공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

Table 2. Severity criteria

기호 발생가능성 판 정 기 준

5 매우 높음
(Frequent)

1주 이내 발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4 높음
(Occasional)

1월 이내 발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보통
(Remote)

1년 이내 발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낮음
(Improbable)

10년 이내 발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
아주 낮음

(Extremely 
Improbable)

10년 이내 발생이 
거의 희박할 것으로 예상

(출처 : 한국공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

Table 3. Probability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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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
발생
가능성

매우심각
5

위험
4

중요
3

경미
2

매우경미
1

매우높음
(5)

매우높음
(25)

매우높음
(20)

높음
(15)

높음
(10)

보통
(5)

높음
(4)

매우높음
(20)

매우높음
(16)

높음
(12)

보통
(8)

보통
(4)

보통
(3)

높음
(15)

높음
(12)

높음
(9)

보통
(6)

낮음
(3)

낮음
(2)

높음
(10)

보통
(8)

보통
(6)

보통
(4)

낮음
(2)

아주낮음
(1)

보통
(5)

보통
(4)

낮음
(3)

낮음
(2)

낮음
(1)

(출처 : 한국공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

Table 4. Risk assessment matrix

위험도 위험
수용여부 위험경감을 위한 조치수준

25 ~ 16 매우
높음 수용불가 해당 위험요인 즉시 제거,

제거 불가시 운영중단

15 ~ 9 높음
수용

해당 위험요인 제거, 위험요인의 
즉시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험도가 보통 이하가 되도록 위험

경감 대책을 수립 후, 조건부 사용

8 ~ 4 보통 수용 가능하나, 추가적인 위험경
감대책 또는 안전조치 필요

3 ~ 1 낮음 허용가능 조치사항 없음

(출처 : 한국공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

Table 5. Risk and action level matrix

Ⅲ. 현  황

3.1 주요 시설

3.1.1 활주로

김포국제공항의 평행활주로는 Fig. 1과 같이 2본이 
있다. 이착륙 방향7)과 위치8)에 따라 14L-32R와 14R 
-32L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제1활주로, 제2활주로라고
도 한다.

제1활주로는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길이 
3,600m, 폭 45m, 갓길9) 포함 포장면 폭은 60m이다. 

7) 방위각을 10으로 나누고, 소수점 첫 째 자리에서에서 
반올림한 정수 두 자리로 표현.

8) 평행활주로 상대위치 : L(left; 좌측), R(right; 우측).
9) 포장면과 인접 지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포장면의 

가장자리에 설정된 구역.

Fig. 1. Runway designations

구분 규격(m)

14L-32R
(제1활주로)

길이 3,600

폭(갓길포함 폭) 45(60)

무장애구역 120

14R-32L
(제2활주로)

길이 3,200

폭(갓길포함 폭) 60(70)

무장애구역 120

(출처 : 항공정보 간행물(AD RKSS), 한국공항공사(김포국
제공항 공항운영규정))

Table 6. Major dimensions of runway

포장부 인접면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다. 무장애구
역10)은 120m 폭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2활주로는 길
이 3,200m, 폭 60m, 갓길 포함 포장면 폭은 70m이
다. 포장부 인접면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다. 무장애
구역은 120m 폭으로 설정되어 있다.

3.1.2 유도로

총 32본이 있으며, Fig. 2에 나타내었다. 활주로 연
결 유도로 17본, 평행유도로 1본, 주기장 유도선11) 14
본이다.

길이는 구간별로 상이하며, Table 7과 같이 폭은 
F1을 제외하고 최소 30m 이상이며, 포장된 갓길 폭은 
좌우측 각 10m로 전구간 동일하다.

Fig. 2. Taxiway layout

10) 운항중인 항공기 보호를 위해 설정한 침범제한 구역. 
활주로의 횡방향 기준으로 폭 설정.

11)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 ․ 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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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설 규 격

폭
(갓길)

A, B2, C1, C2, C3, D2, 
D3, E1, E2, F2

35m(10m × 2)

B1, D1, G1, W1, W2, P 30m(10m × 2)

F1 23m(10m × 2)

G2 40m(10m × 2)

주) 계류장내 주기장유도선은 별도 폭이 없음.
(출처 : 항공정보간행물(AD RKSS), 신민영(2020))

Table 7. Dimensions of taxiways

3.1.3 계류장

계류장은 Fig. 3과 같이 4개소가 있으며, 국내선 터
미널의 중앙/동측계류장과 국제선 터미널의 북측계류
장, 활주로 서편의 경항공기 지역인 서측계류장이다.

3.2 F급 교체공항 운영 절차

F급 항공기는 제2활주로에서만 이착륙할 수 있으며, 
Fig. 4에 나타내었다. 

이․착륙 전후 지상이동은 동측계류장내 P1, 평행
유도로 P, 활주로 시단과 연결된 B1, B2, G1, G2를 
통해서만 가능하다12). 제1활주로, D1, 급커브 구간을 
제외한 D2, D3는 운항목적 외 지상이동시 사용할 수 
있으며, Fig. 5에 빨간색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그 외 
유도로는 전부 사용이 제한된다.

12) 저시정 운영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Fig. 5. Code F aircraft 
available/unavailable taxi route

F급 항공기는 P유도로 F2와 P6 구간에서 17kt 이
하로 주행해야 하며, F급 항공기가 P유도로 주행시 
Fig. 6에 표시한 바와 같이 N1 유도로에는 어떤 항공
기도 점유할 수 없다.

F급 항공기는 Fig. 7과 같이 P1과 R 일부를 통하여 
121F와 123F 주기장에 진출입한다.

Ⅳ. 결과 및 고찰

4.1 수용성

본 연구의 수용성 검토는 현재 “F급 교체공항 운영
절차”에서 사용이 제한된 시설 중, 원활한 운항과 주기
장 접근에 필수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활주로는 
제1활주로, 유도로는 C1, E1, F1, A, C2, C3, D2, 
D3, E2, F2이다. 진출입이 가능하나 속도제한, 점유제
한이 있는 F2와 N1 구간의 P유도로도 검토대상에 포
함하였다.

4.1.1 활주로

Fig. 8은 활주로의 폭을 나타낸 것으로 활주로는 폭 

Fig. 3. Apron layout

Fig. 4. Runway available/unavailable 
for code F aircraft

Fig. 7. Code F aircraft available stands

Fig. 6. Limitation at P between N1 and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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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 갓길포함 폭 75m 이상이어야 한다. F급 항공기
이면서 엔진 4개 이상인 경우는 60m 폭 이상이 포장
되어야 한다. 포장 외부 갓길의 표면에 대하여 국내규
정에는 별도 기준이 없으나, ICAO에서는 “적절한 지
지력을 갖춘 안정화된”(ICAO, 2004), 후류 저항성을 
갖춘 표면으로 제시하였다.

A380 제작사인 에어버스社에서는, 영국 맨체스터공
항의 사례를 들면서, 60m 폭의 포장과 “느슨한 자갈이 
없는 잔디”가 설치된 활주로에서는 이물질 흡입과 후류 
위험 없이 A380운항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Airbus, 
2015)

제1활주로는 폭 45m, 갓길포함 포장구역은 60m이
며, 포장 외부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다. 이는 활주로 
포장 기준과 그 외 갓길의 안정화 요건에 부합한다.

보충적으로,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B747-400
보다 B747-8의 이륙 시 후류범위가 감소함에 따라 기
존 활주로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
다.

4.1.2 무장애구역

F급 항공기의 무장애구역은 활주로 중심을 기준으
로 140m 폭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 복행기
동13)시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자동항법장치(digital 
avionics)를 장착한 경우 120m로 운영할 수 있다(공
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

13) 착륙접근 실패 시 활주로에서 재상승하는 동작.

B747-8 형식인증서에는 Flight Management Com-
puter(FMC)를 포함한 Avionics가 장착되어 있음을 나
타낸다(FAA, 2016). 해외의 공항안전평가에서도, 이를 
근거로 B747-8의 무장애구역 축소를 승인한 사례가 있
다(Guaraní International Airport, 2013). 따라서, 
B747-8 무장애 구역은 120m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
다.

제1활주로의 무장애구역은 E급 항공기 기준인 120m
로 설정되어 있어, B747-8 운항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4.1.3 유도로

유도로는 Fig. 10과 같이 직선부 폭 23m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곡선부는 항공기 조종석이 유도로 중심
선을 따라 주행한다는 가정 하에 “주기어 이탈”이 발생
함에 따라, 유도로 폭을 확장하여 주기어 외측부터 가
장자리까지 4m14) 이상 확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유도로 실제 주행시 주기어 이탈범위 확인을 위하여 
AVI PLAN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Fig. 11 및 
Fig. 12와 같이 D2 유도로에서 북측방향 P 유도로 진
입구간에서 약 0.25m, 제1활주로에서 G1 유도로로 
향하는 F1 유도로 구간에서 약 2.39m가 기준치에 미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도로는 Fig. 13과 같이 직선부에서 갓길포함 44m 

14) 유도로 중심선 이탈 주행에 대한 검토결과 제시된 
최소 확보거리(ICAO 9157, part 2).

(그림 출처 : ICAO, “DOC 9157, part-1, runway”, 2020)

Fig. 8. Runway shoulder requirement

a. B747-400
(그림 출처 : Boeing campany, “B747-400 Aircraft cha-

racteristics for airport planning“, 2023)

b. B747-8
(그림 출처 : Boeing campany, “B747-8 Aircraft cha-

racteristics for airport planning“, 2023)

Fig. 9. Comparison of take-off blast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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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ICAO, “DOC 9157, part-2, taxiway, etc.”, 
2020)

Fig. 10. Concept of maingear deviation 
at taxiway curveside

Fig. 11. Taxi simlulation 
from D2 to north direction P

Fig. 12. Taxi simlulation 
from 14L-32R to G1 via F1

이상의 폭으로 해야 한다. 곡선부에서도 직선부 이상의 
갓길이 제공되어야 한다. 유도로 갓길 표면의 포장규정
은 없으며, 엔진흡입과 후류에 의한 표면침식을 방지해
야 한다. 국내 지침으로서 국토교통부 공항․비행장설
계 세부지침 제27조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잔디식재
가 충분하나,”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출처 : ICAO, “Proposals for the amendment of 
ANNEX 14, volume I and PANS-AEROD-
ROMES”, 2017)

Fig. 13. Taxiway shoulder requirement

A380 제작사인 에어버스社에서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의 갓길운영을 사례로 들고 있다. Fig. 14에 보이
는 바와 같이 사례공항은 22m의 폭과 편측 5m의 포장
갓길 및 잔디갓길을 A380 경로로 운영한다. 이는 활주
로와 같은 맥락으로 “느슨한 자갈이 없는 잔디” 갓길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다(Airbus Company, 2015).

김포공항의 유도로는 포장 가장자리부터 10m의 포
장 갓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인접면에는 잔디가 식
재되어 있다. 따라서, 주행구간의 갓길은 관련 규정과 
항공기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1.4 이격거리

유도로 중심선과 장애물 간의 이격거리는 F급 기준 
최소 5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최대
항공기 1/2 날개폭인 40m에 안전거리 11m를 더한  
수치로서, 일반화하였을 경우 항공기 크기의 1/2에 
11m를 추가한 안전거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B747-8의 절반폭은 34.2m이고, 안전거리 11m

(그림 출처 : Airbus company, “A380 airport opera-
tions”, 2016)

Fig. 14. A380 taxiway operation at CDG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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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하면 최소 45.2m의 안전거리를 필요로 한다.
유도로 이격거리 검토결과, Fig. 15와 같이 P유도로

의 F2와 P6구간에서는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47.5m로
서, 최대 F급 기준인 51m에는 미달하지만, B747-8은 
최소 여유공간인 항공기로부터 11m 이상을 요구하는 
규정을 충족한다.

P 유도로와 N1 유도로 중심 이격거리는 Fig. 16과 같
이 신민영(2020)의 연구에서 제시한 81.5m보다 16.47m 
증가한 97.97m로 나타났다. 이로써, N1 유도로에 최대
기종 점유시(E급 최대폭의 1/2 : 32.5m), B747-8 여유
거리인 45.2m가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위한 활주로와 무장애구
역, 일부 유도로의 곡선부분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규정 및 안전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4.2 위험성

위험평가 대상은 규정미달로 확인한 D2 유도로 곡
선부와, F1 유도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4.2.1 위험성평가

관련 연구에서는 유도로 포장면 부족으로 인한 상호 
연관된 위험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요소로서, 

하중미달 표면에 항공기 통과 시 포장면 침식(“rutting”)
이 발생할 수 있다(Guaraní International Airport, 
2013). 두번째는, 부족한 지지력으로 인한 항공기 손상
과 갓길 침식으로 인한 FOD 흡입이다(Navkorea, 
2014).

해당 위험은 포장면 손상과 이로 인한 항공기 구조, 
엔진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심각도는 “위험
(4)”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도로 주행시 중심선 이탈 확률에 대하여, ICAO에
서 제시한 관측 결과에서는 회전반경 내측으로 발생하
는 이탈이 외측 이탈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ICAO, 2020). B747-8의 운항횟수를 최소 연 500회
라고 가정했을 때 위험의 위험 발생빈도는 “보통(3)” 
수준으로 분석된다.

Table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심각도와 발생가능성 
분석결과를 토대로한 위험수준은 “높음(12)” 수준인 것
으로 분석되며, 이는 “수용” 가능하지만,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즉시제거가 어려운 경우 위험경감 대책수립 
후, 조건부 사용”할 것으로 판정하였다.

4.2.2 위험경감대책 및 재평가

대형항공기의 조종사는 유도로 곡선부 주행시, 주기
어의 이탈방지를 위한 “과조종(oversteer)” 기술을 사
용한다고 한다(ICAO, 2020). 과조종 기술이라 함은, 
주기어 중심을 유도로 중심에 위치시키는 조종 방법이
다. 이는 Fig. 17과 같이 조종석이 유도로 중심선을 다
소 지나쳐서 주행하게 되며 유도로 중심이탈범위를 상
당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위험 경감대책으로서 이런 조종방법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절차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외 
다수의 공항의 절차에서도 적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
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국제공항에서는 특정 
유도로에서 과조종기술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
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인적오류에 의한 절차 미이행에 

(그림 출처 : 신민영, 2020, “초대형항공기 도입에 따른 수
용능력 확보방안과 경제성 연구”, 2020)

Fig. 15. Taxiway strip of taxiway P 
between F2 and P6

Fig. 16. Taxiway separation between P and N1

위험 평가

심각도 발생가능성 위험도 수용 여부

4(위험) 3(보통) 12(높음) 수용

위험경감 
조치수준

해당 위험요인 제거, 위험요인의 즉시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도가 보통 이하가 되도
록 위험경감 대책을 수립 후, 조건부 사용

Table 8.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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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위험요인 방지를 위해, 항공사에서는 B747-8 취
항 시 과조종기술이 검증된 조종사에 한하여 투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험경감대책 적용 시에는 위험요소가 상당한 수준
으로 감소되어 심각도는 “매우 경미(1)”한 수준으로 분
석된다. 일반적인 조종관행과 조종사의 실제 절차 이행
율을 고려하였을 때 발생가능성은 “낮음(2)” 수준으로 
분석된다. 종합적으로, 상기 위험경감대책 수립에 따른 
위험도는 Table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낮음(2)”로서 
수용 가능하며, 추가 조치사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4.2.3 위험성 평가절차 적용

D2 유도로는 곡선부 외측으로 공간이 있어, 과조종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F1 유도로는 단일 경
로에서 방향 변화가 생기는 경우로서 과조종 기술 적
용이 어렵다. 그러나, F1 유도로는 통상의 운항경로가 
아니다. 따라서, 현행의 사용제한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  론

5.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B747-8 운영절차 도입을 위한 수용
성 검토를 하였다. 공항시설은 육상비행장 분류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확장이 어려운 기존 
공항에서는 취항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검토 결과, 유도로 곡선부 공간부족으로 인한 포장
면과 항공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높음” 수준의 
위험도를 나타냈다. 위험경감대책으로서 조종사의 “과
조종 기술의 절차화”가 검토되었으며, 절차 적용 시 위
험도를 “낮음” 수준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결론적으로, 초기 위험평가의 “위험경감대책 수
립 후, 조건부 사용”을 충족하므로, B747-8의 김포공
항 취항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5.2 추가 고려사항

실제 운항계획 시에는 운항중량에 따라 결정되는 활
주로 길이, 이동지역 포장강도 등 시설조건 충족 여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절기에는 공항운영자의 제설계획에 따라 활주로가 
운영되지만, 제1활주로를 비롯한 전체 활주로 중 일부 활
주로의 폭이 완전하게 제설되지 않았을 경우, 4발기의 특
성에 따라 FOD 흡입 위험요소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김포공항은 높은 접근성과 동시에 인근 지역사회에 대
한 소음민감성을 내포하고 있다. B747-8은 B747-400
에 비해 30% 적은 소음 발자국을 만들어낸다(Boeing 
Company, 2011). 그러나, B747-8과 같이 대형 항공기
에 대한 일반적 소음 인식도에서는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노선별 최대 계획중량 수송 시 소음영향성에 대
한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한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필
요할 것이다.

후  기

이 논문은 2024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
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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